
[별표 1] (제4조제2항 관련)

입찰의 종류 및 방법

1. 경쟁입찰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가. 일반경쟁입찰 :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, 등록 또는 신고

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입찰에 참가하게

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

나. 제한경쟁입찰 :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, 등록 또는 신고

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“사업실적,

기술능력, 자본금”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

선정하는 방법. 단, 이 경우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

하여서는 아니된다.

1) “사업실적”은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

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.

2) “기술능력”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(공법․설비․

성능․물품 등을 포함한다) 보유현황으로서,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

경우 제한할 수 있다.

다. 지명경쟁입찰 :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(공법․

설비․성능․물품 등을 포함한다)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

달성하기 곤란하며 입찰대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입찰대상자를

지명한 후 선정하는 방법. 이 경우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

한다. 다만, 입찰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

한다.

2. 관리주체가 제한경쟁입찰․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

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

회의의 의결(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)을

거쳐야 한다.


